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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정략적으로 평가해오던 우리나라의 제1차 정보기술협정(ITA1) 이행성과를 

정성적인 측면에서 보완하는 것이다. ITA와 같은 자유화 협정의 성과와 한계는 정량지표를 위주

로 평가돼왔고, 지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심도 있는 논의는 쉽게 간과돼왔다. 가장 성공적인 

WTO 협정이자 우리가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 평가되는 ITA1의 성과를 정성적인 측면에서 돌아

보는 것은 자유화 협정의 질적인 성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존 이론의 간극을 메운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ITA는 물론 FTA를 포함한 자유화 협정의 질적 이행성과의 향상

을 위한 주안점과 시사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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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는 품목분류의 전문성과 함께 자유화가 이뤄지는 산업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 자

유화 협정의 수혜를 지속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 자유무역협정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정보기술협정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이하 ITA1이라 함)의 

최대 수혜국으로 주목받아왔다 (Rodrik 1995, Joseph and Parayil 2008). ITA1은 WTO 각

료회의의 각료 선언 형태로 타결되어 세계 IT 제품 교역의 92.3% 차지하는 40개국, 총 

203개 품목 대상으로 IT제품의 무관세화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1997년 정식 발효된 WTO 

협정이다. 이 협정은 WTO의 협정 중 가장 큰 성과를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각 가입국이 

어떠한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협정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6월부터 협정 대상 품목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지만 이후 10년이 훌쩍 넘도

록 2차 협정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2015년이 되어서야 ITA2로 마무리되어 2016

년 가입국별로 이행에 들어갔다. 

ITA1이 이행된 후 ITA2가 이행에 들어가기 까지 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의 ITA1 

이행성과에 대한 평가도 빛이 바랬다. ITA1의 무관세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IT 품목의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IT 수출비중은 오히려 감소했고 

IT 수출 기여도는 2002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 크게 하락했다1). 이러한 정량지표는 선

행연구에서 우리 성과가 과대평가된 것은 아닌지 혹은 정량지표가 보여주지 않는 간과

된 성과나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나 ITA1 이행에 관한 국내 

평가와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확대된 ITA2나 FTA를 포함한 다른 자유화 협정

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시사점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구는 ITA1 이행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보완하고 향후 ITA2의 이행을 위한 시사

점을 찾는 연구가 시급하다는 진단에 근거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ITA1 이

행성과를 평가하는 정성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적용해 우리나라 ITA1의 성과를 평

가하여 향후 ITA2와 여타 자유화 협정의 이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

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자유화협정의 성과에 대한 기존 이론을 정

1) IT 통계 포털 ITSTAT(http://www.itstat.go.k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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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면에서 보완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실천적으로는 ITA2와 FTA를 포함해 자유화 

협정의 이행에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주안점과 시사점을 살펴본다는데 중요성이 있다. 

이로써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장된 ITA1의 성과에 대한 이론을 종합하고 실사례를 

통해 검증해 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세 가지 연구의제를 설정했다. 첫째, ITA1의 국내 이행의 성과

는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둘째, 이 평가 기준에서 우라나라 ITA1의 이행은 

성공적이라 평가 가능한가? 셋째, ITA1에 대한 평가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

엇인가? 연구의제에 답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평가 틀을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

여 ITA1 이행에 관여된 정부기관, 관련 산업계 관련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공통된 의

견과 패턴을 선행연구와 매칭하는 방법으로 분석했다2).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먼저 II 장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ITA1의 성과를 평가

하는 데 적용한 기준을 정리한다. III 장에서는 II 장에서 도출한 평가범주,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ITA1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틀과 연구 방법론을 설정한

다. IV 장에서는 평가 결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V 장에

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끝맺음한다.

Ⅱ. 선행연구

1. WTO 차원에서 정보기술협정에 대한 평가

1) 정보기술협정 개요

정보기술협정(ITA1,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은 WTO 협정 중 가장 순조롭

고 성공적인 협상 과정을 거쳤다. ITA1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일환으로 1996년 12월 싱가

포르 각료회담에서 29개 가입국에 의해 체결되었고 그 이듬해 발효되었다. 현재까지 가

입국은 81개로 증가해 전 세계 IT 제품 교역량의 92%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권혁재, 

2013; 김호철, 2015; 장근호, 2005). ITA1은 자유화가 적용되는 대상도 우루과이라운드를 

제외하고는 가장 광범위하다 (Fliess, Sauvé et al. 1997, Joseph and Parayil 2008, Mann 

and Liu 2009, Lee-Makiyama 2011). 또한, 복수국가 간 협정이면서도 1995년 미국이 처

2) 조성남, 이현주, 주영주, & 김나영. (2011). 질적 연구방법과 실제. 서울: 그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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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안한 후 1996년 12월 합의를 완료해 단기간에 무역자유화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무역자유화 방식도 급진적이어서 1997년 발효 후 2000년까지 단기간 내에 협정의 대상 

제품 모두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고 최혜국대우 원칙(MFN basis)을 바탕으로 협정의 비

가입국까지도 무관세 혜택을 적용한다. 

ITA1은 WTO에서 이뤄진 일반적인 다자간 무역협상의 방식과 다르게 협정 적용 대상 

제품을 HS 코드로 분류 가능한 품목(Attachment A)과 분류가 불가능한 품목명을 기재하

여 각국이 협정 이행에 반영한 품목(Attachment B)으로 구성했다 (Mann and Liu 2009). 

보통 시장개방요청과 제안방식 (request offer)의 접근법을 따르지 않고 6개 범주 (컴퓨

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과학기기)로 관세철폐 대상을 

정했다. 또 저개발국에 대한 특별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허용하지 않

고 있어 협정 가입 시에 2005년까지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정에서 

요구하는 관세철폐를 2000년까지 모두 이행해야 했다.

협정 대상 제품의 범위에 대한 이견과 HS 품목분류체계를 따르지 않는 모호한 특혜 

적용 대상 제품 범위의 문제는 가입국이 통일되고 일관되게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고 ITA1의 타결 후에도 미결의 문제

들을 남겼다. 이에 따라 ITA의 적용 범위의 확대 즉 ITA2에 대한 논의가 ITA1의 개시와 

함께 시작됐으나 후속 협상의 타결은 쉽지 않았다. 이후 18여 년 간의 긴 협상 끝에 

2015년 12월이 되어서야 나이로비 각료회담에서 다시 54개 가입국이 모여 약 1조3천억 

불 이상의 교역량을 차지하는 201개 제품을 추가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확대 ITA 

(ITA2)가 타결됐다. 이로써 2016년부터 3년간 추가 대상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World Trade Organization 2017).

2) 정보기술협정의 성공과 IT 산업의 특수성

ITA1 협상이 순조로웠던 것은 물론 협상 진행방식에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IT 산업의 특수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Mann and Liu (2009)는 ITA1이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 (Plurilateral Agreement) 임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수의 협상 대상자들이 행

하는 양자협정인 FTA 보다도 더욱 급진적인 무역자유화에 대한 합의를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ITA1은 최혜국대우 (Most Favored Nation, MFN) 

원칙을 기초로 비가입국이더라도 적용 대상 제품이라면 모두 관세철폐를 적용하기 때문

에 체결국만을 대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FTA 보다 관세인하의 범위가 크다3). 또

3) EU 무역 위원회 Leon Brittan은 ITA를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최대 관세인하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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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교적 단기간에 광범위한 대상 제품에 대해서 이뤄진 무역자유화임에도 다른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협정들과 비교하여 국내외 반발도 적었다. 

Bayoumi and Haacker (2002)는 이러한 협상 과정의 순조로움은 IT 산업의 특징에 기

인한다고 말한다. IT 산업은 컴퓨터, 사무기기, 가전, 통신기기, 전기부품과 통신 관련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IT 산업의 발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큰 파급력을 갖는다4). 또 IT 기술은 다양한 타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해당 산업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특성이 있어 IT 기술과 제품의 가격 인하는 IT 기술에의 접근성을 

높이며 경제 전반의 혜택을 가져온다. 

Mann and Liu (2009)은 IT산업이 높은 가격 탄력성이 있으며 주요 수출국이5) FDI를 

활발하게 진행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IT 산업의 발전은 FDI를 유인하고 

세계화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산업의 생산성까지 향상시킨다. 이러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1990년대 중반 IT산업을 근간으로 한 세계화 요구가 커졌고 ITA1 타결에 대

한 이해의 합치가 이뤄져 결국 ITA1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이끌었던 것이다.

2. 가입국 차원에서의 정보기술협정에 대한 평가 

1) 자유무역 체계로서6) 정보기술협정에 대한 평가

ITA1 가입국이 실질적인 수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IT 산업 자유화를 위한 제도

로써 ITA1을 이행한 성과와 이 제도를 통해 비제도적인 면에서 얻은 성과를 통해 평가

돼왔다. 이 중 자유무역을 위한 체계로써 ITA1에 대한 평가 기준의 핵심은 관세철폐 적

용대상 제품을 폭넓게 인정하는 제도를 이행하였는지의 문제다. IT 기술은 기술융합

(convergence)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기술과 융합돼 신제품과 신기술을 만들어 내며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간다. 때문에 컴퓨터(자동자료처리장치)7)는 IT 기술의 기초 제품으로 

4) 실제 1990년 이후 전 세계 IT산업의 수출입이 총 상품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해 세계 상품무역

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예를 들어,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수출은 1996년 약 6,260억 불 정도로 1990에서 

1996년 매년 평균 13% 성장했다. 

5) IT의 주요 수출국으로 ITA를 주도한 국가를 Fliess, B. A., et al. (1997)는 “Quad” 그룹 국가, 즉 미국, 

유럽연합, 일본과 캐나다를 지목하고 있으나, Mann and Liu (2009) 에서는 미국의 역할에 한정지어 설명

했다.

6) “자유무역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으나 WTO의 협정과 협정의 이행을 다루는 선행연구에서는 

WTO 아래서 시도된 다양한 협정의 국내 이행 법규, 제도, 제도 이행을 위한 운영 등의 자유무역의 제도적인 

측면을 WTO 체계 또는 자유무역 체계라고 통칭한다.

7) HS 품목분류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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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1의 핵심 대상으로 합의가 쉬웠던 반면 컴퓨터와 함께 작동하는 다양한 통신장비, 보

조장치,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가전, 소프트웨어 등과 이들 기술이 접목되는 다양한 제품

에 대해서는 ITA1의 대상으로 정의하는데 이견이 있었고, 통일되고 일관되게 IT 산업 자

유화를 이행하는데 가입국마다 차이가 있었다.

Taster Jr (2000)는 ITA1은 대상 제품을 HS 코드로 분류 가능한 품목 (Attachment A)과 

분류가 불가능한 품목 (Attachment B)으로 나누는 접근법을 사용하여8) HS 품목분류의 

원칙이 빠르게 변화하는 IT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컴

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적용하여 음향 및 영상 기능을 갖은 넓은 범

위의 제품까지 협정에 포함할 수 있었고9) 컴퓨터와 통신장비 간의 세율 차를 단기간에 

없앨 수 있었다.

하지만 Dreyer and Hindley (2008)은 ITA1의 이 접근법이 기술변화가 빠른 IT제품의 

교역을 증진시키는 체계로서 한계에 도달했으며 협상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ITA1은 엄격한 열거주의(positive system)를 택하여 다기능 기기의 경우 관세철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다. Lin (2011) 역시 EU에 제기된 ITA1과 관련된 분쟁사

례를 중심으로 ITA1 체결 당시 개발되지 않았던 제품들은 목록에서 배제되고 기존에 목

록에 있던 제품들도 새로운 기술에 접목되면서 ITA1에서 배제되는 열거주의의 문제를 

지적한다. 더욱이 이러한 열거주의의 한계와 가입국의 자의적인 품목분류가 합쳐지면서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지만, ITA1과 관련된 분쟁 해결은 오로지 사후적인 해결방법인 

WTO 분쟁 해결기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리하자면 IT 산업 자유화를 위한 제도로써 ITA1이 이행성과는 IT 산업 발전에 따라 

보다 포괄적으로 관세철폐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와 이로 인한 분쟁에 대비해 사전적인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자면, 자유무역 체계로서 ITA1의 성과는 <표 II-1>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로 규정한다.

8) FTA나 다른 협정에서 관세양허와 철폐 대상은 HS 품목분류 (보통은 6단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HS 

품목분류는 국가 간 자의적인 품목분류와 관세율의 적용이 교역의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HS 협약에 따라 적용되는 품목분류 기준을 말한다.

9) 그러나 가전과 같이 이해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ITA1의 단기간 타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협상 과제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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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평가기준

Mann and Liu (2009)
업계의 IT 산업 무역자유화에 대한 요구를 모니터링하고 협정 이행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여부

Tasker Jr (2000)
열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대상 제품을 폭 

넓게 인정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여부

Dreyer and Hindley (2008)
협정 대상 물품의 품목분류의 모호함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여부

Lin (2011)

자의적인 품목분류 방지하고 일관된 협정을 적용을 위한 제도를 

갖추었는지 여부

품목분류와 관련된 사전적인 분쟁예방 제도를 갖추었는지 여부

<표 II-1> 선행연구에서 제기한 ITA1의 제도적 성과 평가기준

2) 정보기술협정 이행성과에 대한 평가

비제도적인 면에서의 ITA의 성과는 ITA1의 이행이 ICT 산업 수출입, 제조, 기술 역량

의 확산, 투자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논의돼왔다. 그러나 IT 산업의 특수성10)

에 기인하여 ITA1이 가져올 긍정적인 성과에 대한 이론적인 주장의 선명함과는 대조적

으로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성과가 명백하게 증명되지는 않았다.

Bora (2004)는 1988년 이후 에서 2004년까지 ITA1 발효 전후 대상 제품의 수출 추이

의 변화를 통해 ITA1이 ICT 성과를 분석한다. 1988년에서 ITA1의 관세철폐와 이행되는 

2000년까지 수출은 11배 이상 증가했지만, 연간 성장률은 1991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2001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Joseph and Parayil (2006)은 ITA1 가입 개도국과 비가입 개도국 간의 ITA1 발효 전후 

ICT 제품의 수출입 성장률을 분석했는데 1999년에서 2003년 사이 ITA1의 비가입국이 모

든 품목에서 수출입 성장률이 더 높았다. ICT 제품의 지속적인 가격 인하와 세계적인 

경쟁 증가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ITA1이 ICT 제품 수요증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

했다고 평가된다. 

Ernst(2013)는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제기된 ITA1의 긍정적인 성과가 인도의 사례

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ITA1은 인도와 같이 제조업(특히 전자제조업)

이 낙후된 국가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화를 요구한다. 인도의 전자산업은 인도에 

제조기반 없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주도되었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는데, ITA1은 이 과

정에서 제조업의 쇠퇴를 가속했다. 또한, 중국이 제조기지로 부상하면서 그나마 존재하

10) II. 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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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제조 네트워크도 대부분 중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에 따른 고용효과나 기술보급효과

도 매우 미미했다. 장근호 (2005) 또한 ITA1의 이행과 관련해 정보통신부문 중소 부품제

조 기업의 피해를 예상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Rodrik(1995)은 한국의 급격한 성장은 자유화 자체보다는 투자를 가치 있게 할 수 있

는 산업 역량이 한국에 대한 투자 요구를 증가시킨 것에 기인한다고 평했다. Earnst and 

Lundvall(2000)은 ITC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 증가는 적절한 인적자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자본 시장 등 국제적인 제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고 강조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ITA1의 이행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아래 <표 II-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결국, 한 국가의 자유화 협정의 이행 평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유무

역 체계를 적절히 수립하였는지와 더불어 비제도적인 측면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이 지속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 평가기준

Kraemer and Dedrick (1999)

ICT 제품의 가격인하

ICT 기술의 확산과 보급

ICT 기술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모두 확대

ICT 기술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

ICT 기술로 인한 고용과 투자의 증가

Ernst (2001) 제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의 해결

Ernst and Kim (2002) 세계적인 제조 네트워크의 활성화

Bora (2004) ITA1 협정 대상 제품의 수출 추이

Joseph and Parayil (2006)
ITA1 발효 전후 ICT 제품 중 컴퓨터, 통신, 부품의 세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입 성장률

Joseph and Parayil (2008) 세계화된 제조 네트워크의 활성화

<표 II-2> 선행연구에서 제기한 ITA1의 비제도적 성과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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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ITA1의 이행성과 평가를 위해 정성적인 연구 방법을 채택해 정량적인 자료

에 대한 해석을 관련 정부 부처, 산업 단체, 기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

해 평가하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11). 인터뷰 대상은 첫째 IT 산업과 자유화 협정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을 것, 둘째 ITA1의 이행과 ITA2 협상과 이행과정에 참

여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관세청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추천을 통해 

선별했다12). 인터뷰 결과의 분석은 평가 항목에 대한 공통의견으로 분류하고 사전에 이론

적으로 예측된 평가 결과와 인터뷰로 나타난 경험적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패턴

매칭’ 방식에 의거 진행했다. 사례연구 방법에서는 이론적으로 예측된 평가와 경험적으로 

관찰한 패턴이 일치하는 경우 평가가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13). 연구결과

의 기술은 인터뷰 내용 중 시의성이 큰 것은 되도록 그대로 인용을 했으며, 선행연구에서 

의미 있게 주장된 이론을 바탕으로 세부 사례에 대해 해석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평가

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넓은 안목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지표도 추가했다14). 

11) 인터뷰는 2018년 6월에서 7월 인터뷰 대상자들의 일정에 맞춰 개별 면담 형식으로 사무실에 부속된 회의

실에서 이뤄졌다.

12) ITA1의 이행과 관련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각 1명, 한국전자통신진흥원 3명, 기업

체 담당자 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13) Yin (2011) 사례연구방법 (서아영, 서경식 역). 서울: 한경사. (원서 출판1984) 참조.

14)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IT 통계 포털 ITSTAT(http://www.itstat.go.kr)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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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평가목표 평가분야

IT 산업 자유화를 

위한 제도적인 

측면

국내 ITA1 이행 

제도의 성과평가

업계의 IT 산업 분야에 대한 무역자유화 이해를 

모니터링하고 협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유효하게 

운용되었는가?

열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정 대상 제품의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유효하게 

운영되었는가?

Attachment B와 같이 품목분류의 모호함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제도가 유효하게 운용되었는가?

자의적인 품목분류 방지하고 일관된 협정 적용을 

위한 제도가 유효하게 운용되었는가?

품목분류와 관련된 사전적인 분쟁 예방 제도가 

유효하게 운용되었는가?

IT 무역확대 및 

무역역량 강화

ITA1 이행에 따른 

국내 IT 및 IT 

관련 산업 역량 

강화 성과평가

ITA1의 이행이 ICT 제품의 수출입 교역량의 확대에 

기여하였는가?

ITA1의 이행이 ICT 기술의 타산업 확산과 보급에 

기여하였는가?

ITA1의 이행이 ICT 기술로 인한 고용과 투자의 

증가로 이어졌는가?

ITA1의 이행이 우리 기업의 세계적인 제조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는가?

ITA1의 이행이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였는가?

<표 III-1> 우리나라 ITA1 이행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틀 

이 연구의 취지에 따라 선행연구를 통해 평가범주와 평가목표 그리고 일부 평가기준

을 채택하여 <표 III-1> 와 같은 심층 면담에 적용 가능한 평가 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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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 및 시사점

1. IT 산업 자유화를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성과

피면접자들은 공통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ITA1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

부와 업계의 품목분류에 대한 이해와 제도적으로 품목분류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존의 ITA가 됐던 ITA2가 됐든 그리고 앞으로 확장되는 어떤 형태의 협상이든지 간

에 협정을 위해 모든 물건을 열거할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HS코드와 연동을 해서 협상

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실제 업체가 느끼는 협정의 효과는 품목분류 문제와 연동이 

되지요. 다른 나라가 협정 대상 품목분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협정이 다 소용이 없어진

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화 협정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국내적이든 국제적이든 품목

분류의 분쟁이라든지 어려움의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15)” 

ITA1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16)’ 제2조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

양허관세의 별표17)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행됐고 이 별표로 적용 품목의 국내 세

분류18), 연차 별 적용 관세율이 정해졌다.19). Attachment B에 열거된 품목도 기획재정부

에서 국내 10단위 HSK 품목분류체계로 흡수해 세분류해 관세율을 정했고 관세청에서 이

를 적용했다. 

이러한 관세인하의 범위와 품목분류 절차는 관세청 품목분류 웹 포탈에 공개됐고, 품

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의 사전적인 분쟁 예방 제도도 운용됐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IT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연구하고 지침형태로 기업에 공유하기도 했다. 2000년 이후 

약 18년간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ITA1과 관련된 분쟁사례 총 13건을 살펴보면, 기각은 3

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경정을 결정한 사례가 5건 및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취소 결

정한 사례가 5건으로 관련 분쟁에서는 포괄적인 관세철폐를 허용했다.20). 

15) 2018년 6월 18일 심층 면담 중 인용

16) 대통령령 제289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7) ITA1의 경우 별표 1의 가)의 일부 품목으로 들어가 있다가 확대 ITA (ITA2) 품목의 경우 별표 1의 다)로 

추가됐다.

18) 자유화 협정은 품목분류체계에서 소호(Sub-heading) 즉 6단위에서 이뤄지지만, 6단위 이후 세분류는 나라

마다 달리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내 이행 단계에서 10단위 세분류를 적용한다.

19) ITA1의 경우 관세철폐가 모두 이뤄져, 대상 품목 별 관세율만 기재됐고, ITA2의 경우는 2017년부터 시작

되는 관세양허 안이 기재되어 있다.

20) 조세심판원 결정례 데이터베이스. 검색 기간 2000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1일. 검색어 ITA, 정보기술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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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면담자들은 제도적인 면에서 ITA1의 국내이행은 기존의 WTO 체계에 따라 전반적

으로 성실히 이행됐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ITA1의 국내이행에서 세분류 체계

를 구성하고 열거주의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 데까지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지는 않

았다. ITA1을 국내 이행하는 데 있어서 관세율표는 기획재정부에서 제 개정하고, 관세청

에서 이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으나 아래 피면담자의 진술과 

같이 근본적이고 사전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기재부와 집행 기관인 관세청 간 HSK 세분류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요. 장기간 이행되다 보니 관세율표 제 개정 배경에 대한 문서도 

남아 있지 않고 담당자도 바뀌고요, 관세청은 과세전 적부심, 품목분류위원회로 문제 제

기가 가능한데, 관세율표 제 개정을 하는 기재부에 대해서는 민원회신도 그렇고 적절한 

절차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요……. (중략)21)”

또한, ITA1의 열거주의의 한계로 인해 관세율표에 정확히 기재된, 협정 제정 당시 혹

은 국내 관세율표 제 개정 당시 구 기술에는 협정이 적용되고 신기술에는 적용되지 않

아, 신기술의 빠른 유입을 오히려 막기도 했다. 

“품목분류를 하는 공무원은 정확하게 규정된 대로 해야 되는 거고, 업체는 ITA 협약의 

기본 취지가 신기술, 첨단기술, 정보기술과 관련된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거니까 넓게 

낮은 관세를 적용해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받아들여 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ITA1의 

취지에 맞는 발전된 신기술 유입이 되레 어려워지고 옛 기술은 인정해주고 발전된 신기

술은 인정 안 해주고...(중략)22)”

마지막으로 Attachment B 품목에 대한 국내 세분류는 이 외에도 문제의 소지가 많았

다. 무엇보다 분쟁의 소지가 많지만, 국내 세분류이다 보니 WCO 차원에서의 해결방법

이 없고 국내 해결을 바랄 수밖에 없다 보니 열거된 기술이나 품목에 대한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는 방법이나 애초에 열거된 관세율표를 변경하는 방법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방

법이 없다23)24).

심층 면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내용은 품목분류를 아는 정도 이상의 전문성이 

있어야 자유화 협정의 제도적 이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나타나

는 신기술과 신기술의 진보 방향, 업계의 역량과 이해관계를 파악한 가운데, 품목분류체

계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러한 전

21) 2018년 7월 12일 심층 면담 중 인용

22) 2018년 6월 18일 심층 면담 중 인용

23) 2018년 6월 18일 심층 면담 중 내용 요약

24) 이 외에도 WTO를 통해 분쟁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도 분쟁 해결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 승소하여도 해

당 기간 동안 납부한 관세가 소급하여 환급되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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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을 키우고 발전시킬 체계가 부족하다고 피면담자들은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부

분은 자유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품목분류 체계로 적절히 

표현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협상과 이행을 담당 관료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구조적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발전하고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다.

“최근 관세평가분류원 업무량이 과다하고,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이 

워낙 많아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중략) 기업이 직접 영향받는 결정을 하는 분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야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 처리가 가능한데 말이

죠....(중략)25)”

정리하자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ITA1의 이행은 WTO 체계에 따라 성실하고 비교적 투

명하게 이뤄졌지만, 제도적 이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품목분류에 대한 국내 이해를 반영

하고 발전시켜가는 전문성과 사전적인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절차의 운영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됐다. 

2. IT 산업 무역확대 및 무역역량 강화 측면에서의 성과

1) IT 무역확대와 ITA1

비제도적인 면에서 ITA1이 무역확대나 무역역량 확대에 이바지하였는지 평가하기 위

해 피면담자들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수집된 2000년 이후 ICT 산업의 관

련된 통계자료를 보고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수치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IT 

무역확대에 ITA1이 이바지한 바에 대해서 피면담자들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지만 

ITA1의 이행 단독의 성과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림 IV-1>은 ITA1의 실질적인 관세철폐가 이뤄지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ICT 품목의 수출입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수출입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평균 수출

액의 34%, 수입액의 37%의 비중을 ICT 품목이 차지하고 있다. 피면담자들은 2000년 이

후 IT 산업 수출입의 확대에 ITA1이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이 시기 왕성했던 국내 대기

업의 역할과 세계적인 IT 산업의 활성화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언급했다. 

25) 2018년 7월 12일 심층 면담 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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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ICT 제품 수출입, 수출입 비중 (2000 – 2016)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T 통계 포털 ITSTAT(http://www.itstat.go.kr) 원자료에서 재구성

“ITA1의 수혜로만 우리나라 IT 무역이 확대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

아요. (중략)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기간산업이다보니 국가에서 무역 지원도 물론 했지

만, 산업육성 정책도 합쳐졌고, 기업들이 역량을 잘 발휘해서 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이 있어요.26)”

면담에서는 2000년 즈음 국내 대기업이 IT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여러 번 언급됐

다. 컴퓨터의 대중화가 시작된 1990년대 해외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던 기술을 2000년대 

우리 대기업이 주도하면서 국내 통신과 컴퓨터 보급이 급속히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컴

퓨터와 통신 관련 인력이 대거 양성, 배출됐고 이들은 국내 다른 산업에서도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배포하고 확산하는 기반됐다27). 

26) 2018년 6월 25일 심층 면담 중 인용

27) 2018년 6월 25일 심층 면담 중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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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한국 7.23 2.00 7.80 1.00 8.40 1.00 8.56 1.00 8.57 1.00 8.85 2.00 8.78 1.00 8.80 1.00

아이슬란드 7.06 4.00 7.12 7.00 8.06 3.00 8.17 4.00 8.36 3.00 8.64 4.00 8.66 3.00 8.78 2.00

덴마크 7.18 3.00 7.46 3.00 7.97 4.00 8.29 3.00 8.35 4.00 8.86 1.00 8.77 2.00 8.68 3.00

스위스 6.83 8.00 7.06 9.00 7.67 8.00 7.68 10.00 7.78 13.00 8.11 13.00 8.50 5.00 8.66 4.00

영국 6.70 12.00 7.03 10.00 7.60 10.00 7.75 9.00 7.98 8.00 8.50 5.00 8.54 4.00 8.53 5.00

홍콩 6.78 10.00 7.14 6.00 7.79 6.00 7.68 11.00 7.92 10.00 8.28 9.00 8.54 7.00 8.47 6.00

스웨덴 7.27 1.00 7.53 2.00 8.23 2.00 8.34 2.00 8.45 2.00 8.67 3.00 8.47 7.00 8.41 7.00

네덜란드 7.06 5.00 7.30 5.00 7.61 9.00 7.82 6.00 8.00 7.00 8.38 7.00 8.36 8.00 8.40 8.00

노르웨이 6.78 9.00 7.12 8.00 7.60 11.00 7.52 13.00 8.13 6.00 8.39 6.00 8.35 9.00 8.45 9.00

일본 6.89 7.00 7.01 11.00 7.42 13.00 7.76 8.00 7.82 12.00 8.22 11.00 8.28 11.00 8.32 10.00

<표 IV-1> ITU ICT 발전지수1) (2009년 ~ 2016년)

자료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기구)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44 원자료에서 재구성

1) ICT에 대한 접근성(ICT 인프라를 평가), 이용도(ICT 이용 현황을 평가), 활용력(ICT 활용 기술 및 교

육을 평가) 등의 지표를 활용. 각국 ICT 발전 및 정보격차를 평가한 지수

<표 IV-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ITA2가 발효되던 2016년까지 UN 국제전기

통신연합기구가 발표하는 ICT 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줄곧 1, 2위를 다투는 전체 

산업 분야에서 IT 활용 역량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았다. 이처럼 IT 기술이 확산하

는데 ITA1은 IT 기술을 저렴하게 수입하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 피면담자들은 

대체로 기여를 인정을 했지만 그 영향은 한정적이었다고 평했다. 

“...IT산업의 성장은 한국에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미국, 아이슬란드 등에도 발생했

던 시대적 흐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ITA로 각종 하드웨어를 상대적으로 저렴게 유통

할 수 있게 되면서, IT 기술 확산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ITA가 없었다고 IT산업

의 발전이나 확산이 없었을 거라고 보기는 애매하죠....(중략)28)”

28) 2018년 7월 12일 심층 면담 중 인용



- 146 -

貿易學會誌 第43卷 第4號

2) IT 기술 역량과 ITA1

피면담자들은 IT 기술 역량이 상대적으로 성장세에 있었던 2000년대까지는 ITA1으로 

혜택을 받았지만 2010년 이후 세계 ICT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29) 경쟁이 심화하면서 

우리 ICT 역량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피해를 걱정하고 대응하는 처지가 됐다고 평했다. 

 ITA1은 ICT 분야 투자와 고용을 결정하는 제조 거점의 선정에서 관세장벽에 대해 고

려를 없앴고, 이에 따라 제조 인력의 인건비, 기술개발 인력의 역량 등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과 동남아가 급부상했고 제조 거점이 이들 나라로 

집중됐다. 이에 따라 <그림 IV-2> 와 같이 ICT 분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대체로 증가

한 반면,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는 대체로 감소했다.

“제조 거점은 근접된 시장 규모, 인건비, 물류비,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는

데……. (중략) ICT 제품들은 ITA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 생산해도 관세가 없고 부피가 

작아서 운임도 적기 때문에 제조 거점을 특정 국가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략) 

우리나라는 IT 제품 제조 거점으로써 매력이 있었지만, 인건비나 접근성이 좋은 중국 및 

동남아 국가가 성장하면서 입지를 점차 잃어가고 있어 아쉽습니다. (중략) 국내에 소재

한 다국적 기업들은 인건비 대비 고품질의 인력이 있어야 하는 연구·개발 인력 채용을 

주로 했고, 노동 집약적인 생산 라인은 해외로 이전해 왔죠.(중략)30)” 

29) 2000년대 연평균 6에서 7%대 성장률을 유지하던 세계 ICT 수출은 2010년 이후 연평균 2%대 수준으로 

둔화됐다. 김희성, “ICT 수출 위기 … 신규 수출 전략 및 융합 제품 발굴로 돌파해야”. Hello&첨단뉴스.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3&sub=003&idx=33858 

2017년 4월 11일. 중 인용.

30) 2018년 7월 12일 심층 면담 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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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 정보통신업 해외투자 대비 전기·전자 국내투자 (2000-2016)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211.171.208.92/odisas.html ) 및 산업부 통계 포털

(http://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원자료에서 재구성, 

정보통신업 국내투자는 세분류가 없어 전기·전자 국내투자로 대체.

이러한 추세에 따라 <그림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A2의 발효 전까지 우리나라 

산업인구의 증가율에 비해 ICT 인력의 증가는 더뎠다. 

<그림 IV-3> 전체 산업인력 대비 ICT 인력, 증감 비율 (2007-2016)1) 

1)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http://gokea.org/bbs/) 원자료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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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가 ICT 제조 거점이 되는 것은 ICT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 외에도 국

제적인 ICT 제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데에서 영향을 준다. 이 네트워크에서 유리한 위

치를 선점하여야 OEM에 머물던 국가가 ODM, OBM으로 발전하고 자유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개발 역량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세계적인 제조 네트워크

에서 우위를 점하였는지에 대해 피면담자들은 회의적이었다. 특히 일부 ICT 핵심 기술 

분야에서 우리 역량이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크다는 것은 자주 지적돼 온 사실이다.

“우리가 ICT 전체가 강한 게 아니라 일부 부분에만 강점이 있죠……. (중략) 시장 규

모는 늘었는데 비해……. (중략)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근본이 되는 소재라던가 기계는 다 외부에 의존하고 나

머지 통신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잘하지 않는 거 같고……. (중

략)31)”

또한, 변화한 ICT 시장에서 IT 기술개발의 저변이 되어야 하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점도 고민을 더 했다. 중소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정보격차의 문제를 주도적으

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변화한 세계 ICT 시장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이 드물다고 평가됐다.

“휴대폰도 그렇고. ITA1에서는 수직계열화돼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정책으로 폈죠. ITA1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이런 체계가 유효했던 면이 

있죠. 하지만 ITA2는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중략)32)”

“최근 트렌드가 융합제품으로 가고 있는데 그 융합제품, 트렌드 제품을 중소기업체들

이 하는 게 적절한데 원천기술이나 지식, 자금도 문제가 되고, 스타트업도 힘들죠.(중략)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33)”

“ITA2부터는 벌써 수직계열화가 깨졌다고 봐요. (중략) 대기업들도 해외에 공장을 내

보내고 난 후에도 부품교체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현지 부품 조달이 

많아지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삼성, LG만 잡으면 괜찮다는 생각으로는 더 이상 활로

를 찾을 수 없고……. (중략)34)”

“ITA2는 예를 들어서 AV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도 치열하고요. 저희가 ITA2의 이행 기간을 길게 잡기는 했지만, 

ITA2에서는 중소기업의 역량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35)”

31) 2018년 6월 18일 심층 면담 중 인용

32) 2018년 6월 25일 심층 면담 중 인용

33) 2018년 6월 25일 심층 면담 중 인용

34) 2018년 6월 25일 심층 면담 중 인용

35) 2018년 6월 25일 심층 면담 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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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제도적인 면과 비제도적인 면에서 ITA1의 이행성과를 평가한 심층 면담은 향후 ITA2

와 다른 자유화 협정의 이행에 여러 시사점을 남긴다.

먼저 상품 분야 자유화 협정이 유효한 제도로서 이행되기 위해서는 협정의 대상 품목

을 이해하고 품목분류체계로 수립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 전문성은 단순히 품

목분류를 찾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업계의 이해를 품목분류 체계로 분석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을 말하는데 업계는 물론이고, 협상과 이행을 담당하는 관료 모두가 개발

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무역 상대국과 협정 적용

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또 다른 시사점은 자유화 협정의 이행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얻

기 위해서는 자유화되는 산업의 역량이 자유화와 함께 성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화되는 산업이 핵심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유화에 따른 수혜와 피

해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은 기존 이론과 이번 연구에서 동일하게 주장됐다. 이것은 근

본적으로 핵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산업계의 풍토를 갖춰 나가야 하는 문제

를 말한다. 세계 ICT 시장의 기술은 융합을 중심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융합과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넓은 저변으로서 중소기업의 역량이 중요해 졌다. 

ITA1의 성과를 내기 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성장에 편승해 발전해왔다면, ITA2에서는 

이러한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지속적인 자유화의 혜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량 발전이 보다 도전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풍토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

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Stiglitz (2004)의 주장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ITA1과 같은 무역자

유화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국가에 따라 혜택이 되기도 하고 재난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ITA1과 같은 자유화 협정의 이행은 ITA1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평가될 만큼 우리 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 하지만 그것은 ITA1에 의한 자유

화가 또는 더 넓게는 어떤 무역 자유화 협정이 절대적으로 선이기 때문에거나 악이라서 

그랬다기 보다는 우리 산업이 역량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안은 수혜가 되었고 향후 확

대 적용되는 ITA2나 다른 자유화 협정에서 우리가 역량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재난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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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이 연구는 ITA1의 국내이행 성과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만들고, 심층 면담을 통해 평가해 향후 ITA2의 이행에 있어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시작

했다. 선행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적, 비제도적 평가기준을 적용해 면담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제도적, 비제도적인 면에서 ITA1은 대체로 성공적이었으나 보완할 점과 한계

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로부터 자유화 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품목분류를 위한 전

문성의 확보나 자유화되는 산업의 역량 강화가 중요성을 갖는다는 시사점도 찾아보았다.

이 연구는 ITA1의 국내이행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첫 시도였다. 이 연구는 학

문적으로는 무역협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규정해 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실천적으로는 향후 ITA2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광범위한 논의를 짧은 지면에 담기 위해 ITA1에서 다루지 

못한 IT 분야 비관세장벽의 문제는 이번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

겨둔다.

궁극적으로 이 글의 평가 결과는 ITA1과 같은 자유화 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산업 

역량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어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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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협정(ITA) 이행성과에 관한 연구 : 정성평가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a qualitative evaluation

Ji-Soo Yi

Abstract

This paper evaluates Korea’s achievements in implementing the WTO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1), which has been referred to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stories in trade liberalization. ITA1 and other agreements for trade liberalization were 

evaluated based on quantative statistics, and the implication that is not shown as numbers 

has often been ignored. Based on  in-depth interview methods, results of this paper 

provides academic importance in filling the gap in knowledge regarding the success of 

trade liberalization from a qualitative perspective. As well, it has practical importance in 

exploring  implications for continuing the success in implementing the ITA2 and further 

implementing other agreements for trade lib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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